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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   행 변    경    안 변 경  사 유

제3조(사업)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

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

다. 

1. 경쟁력 있는 대학생 인재 육성을 위한 
멘토링 및 지식환원 지원  
2.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및 
학습지도 
3.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
업
4. 대학생 및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활성
화를 위한 사업
5. 사회적 경제 및 비영리 섹터 활성화를 
위한 연구사업
6. 기타 위 제2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7.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8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사업)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

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

한다. 

1. 경쟁력 있는 대학생 인재 육성을 위한 
멘토링 및 지식환원 지원  
2.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및 
학습지도 
3.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
사업
4. 대학생 및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활성
화를 위한 사업
5. 사회적 경제 및 비영리 섹터 활성화를 
위한 연구사업
6.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대를 위한 사업
7. 모금, 홍보, 장학 사업
8. 기타 위 제2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9.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10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-사회적 약자 기회 증대 및 사업 영

역 확장 감안

(사) 점프 정관 신·구 대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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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임원의 구분과 정수) ① 법인에 다음

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: 1명

2. 부이사장 : 2명 이내

2. 상임이사 : 2명 이내

3. 이사 : 이사장과 부이사장, 상임이사를 

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

4. 감사 : 1명

제11조(임원의 구분과 정수) ① 법인에 다

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: 1명

2. 부이사장 : 2명 이내

2. 상임이사 : 2명 이내

3. 이사 : 이사장과 부이사장, 상임이사

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

4. 감사 : 1명

5.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

로 선임하며, 서비스 수혜자 또는 관련

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

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.

-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

필요 항목

제43조(수입금)

 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

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

타의 수입으로 한다.

  ② 수입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

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, 안정

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
-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

필요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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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(출자 및 융자) 이 법인의 목적사업

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

융자를 받을 수 있다.

-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

필요 항목


